
유인행위및차명등록
금지에대한안내



정확한정보유지및이중또는차명가입과활동금지

• 도테라회원은신청서정보를항상정확하게기재할

의무가있으며내용을허위로기재한경우그

동의서는처음부터무효한것으로간주됩니다.

• 도테라회원은하나이상의판매권에동시적으로

수익권을갖거나공동신청인이될수없습니다. 

• 결혼한부부는같은판매권을공유해야하며개인

각각의판매권을가질수없습니다. 

• 차명을이용하여도테라회원이각각다른스폰서에게가입하고활동하며두건이상의

회원신청서를제출한경우이중등록이됩니다. 이는도테라의윤리에어긋나며

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 이중등록으로확인될경우기존회원번호(첫가입한

스폰서와조직) 만인정되며추후차명으로등록된회원계정은삭제됩니다. 

이중등록에대한확인의무와책임은본인과차명계정후원인에게있습니다.



유인행위금지

• 유인행위란 (라인간리크루팅) 여러루트를통해직/간접적으로이미다른후원라인에있는

도테라회원을가입시키려는목적의행위입니다. 

• 타회사로의리크루팅을시도하는것역시유인행위에포함됩니다.

• 도테라코리아는유인행위를금지합니다. 유인행위는당사자뿐만아니라관련된업라인또는

다운라인회원모두가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 유인행위발견시윤리강령부로부터조사가진행되며, 조사결과에따라회사가정하는회원의

위치또는비활동기간을다시충족해야함은물론, 위반사항이발견된회원과관련된모든이는

최대회원자격영구박탈의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